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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검사는 피고인 甲이 공소외 乙과 합동하여 A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

하였다는 사실로 甲을 공소제기하였다. 甲은 공판정에서 자기는 훔치는데

가담하지 않았고, 다만 乙이 훔쳐 온 귀금속을 운반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

하였다. 이에 검사는 공소사실을 乙이 절취해 온 귀금속을 운반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고, 죄명을 특수절도죄에서 장물운반죄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이를 허가하고 甲에게 장물운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여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후 乙이 검거되어 조사하던 중 검사는 甲이

장물을 운반한 것이 아니라 乙과 함께 A를 폭행하여 귀금속을 강취하고,

그에게 전치 4주의 후두부열상을 입힌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상해죄로 함께 공소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1) 법원이 甲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것은 적법한가? (10점)

2) 법원은 甲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10점)

3) 甲의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만약 검사가 乙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10점)

4) 만약 乙이 피고인의 지위에서 자백한 경우, 법원이 이를 甲의 강도상해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10점)

5) 乙의 피의자신문 및 공판정에서의 자백만으로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가? (10점)

제 2 문. 의사인 피고인 甲은 2015. 1. 1.부터 2018. 1. 1.까지 간호사가 단독으로 입원

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한 것처럼 하여 약제비, 복약지도료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8. 3. 1. 약식기소되었다. 甲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편취사실을

추가로 인정하고 甲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1)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적법한가? (10점)

2) 甲은 제1심 법원의 심리 중 자신이 ‘검찰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의

이유에 甲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가? (15점)

제 3 문. 피고인 甲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에게 전치 4주의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P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현장과 충돌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실황

조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였다. 다만, P는 甲이나 A 등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수사활동에 대하여 협조해 달라는 등의 양해나 승낙을 구한 바 없었다.

甲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며, 검사는 P가 작성한 실황

조사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1) 법원은 P가 작성한 실황조사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2) 1)의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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